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 총액

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 세입․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9,401,026,369 282,030,791

일 반 회 계 8,396,035,836 251,881,075

특 별 회 계 1,004,990,533 30,149,716

기 타 특 별 회 계 1,004,990,533 30,149,716

농 어 촌 주 택 사 업 3,960,000 118,800

의 료 급 여 기 금 596,528,294 17,895,849

동 부 권 36,655,749 1,099,672

학 교 용 지 부 담 금 15,964,929 478,948

소 방 351,156,764 10,534,703

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
지 역 자 원 시 설 세 724,797 21,744

제 2 조 세입․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․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,102,75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193,4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
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
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